
CMS 출금이체신청서 (□신규, □변경, □해지) 

◈ 수납기관 및 요금 정보 (수납기관 기재란) 

수납기관명 자동이체 사유 금 액 비 고 

  원 통장기재: 

 
◈ 납부자 정보 (수납기관 기재란) 

납부자 번호(고객번호) 이체개시 년월 지정 출금일 

                     매월     일 

 
◈ 출금이체 신청내용 

신 청 인 명  전 화 번 호  

휴대폰 번호   e-mail  

주      소 (    -    ) 

신청계좌 거래은행 

□국민은행 □농    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신    협 □새 마 을 □우 체 국 □수    협 

지정 출금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법인은 사업자번호 기재) 

예 금 주 명  예금주 구분 □ 법인 □ 개인 

 
아래 약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동의란 

                    (거래인감)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예금주의 동의 필요. (*)날인 또는 서명은 출금통장의 거래날인, 서명 사용. 

 

CMS 출금이체 약관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
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
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
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
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
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
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
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6. 출금이체신청(신규, 해지)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
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
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
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

우에도 적용합니다. 

위 임 장 (대리인이 신청시)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인과

의관계 
 

  위 사람에게 CMS출금이체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위임자) 
         (인) 또는 서명 

 

구비 
서류 

예금주가 신청인 본인인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예금주가 신청인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증에 계약자와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청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CMS 출금이체신청서 (□신규, □변경, □해지) 

◈ 수납기관 및 요금 정보 (수납기관 기재란) 

수납기관명 자동이체 사유 금 액 비 고 

좋은학원 수강료 10,000 원 통장기재:좋은학원 

 
◈ 납부자 정보 (수납기관 기재란) 

납부자 번호(고객번호) 이체개시 년월 지정 출금일 

              1 0 0 0 0 1 2010 / 2 매월  15 일 

 
◈ 출금이체 신청내용 

신 청 인 명 홍 길 동 전 화 번 호 02-510-0000 

휴대폰 번호 010-123-4567  e-mail hong@hotmail.com 

주      소 ( 100 - 001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2번지 

신청계좌 거래은행 

□국민은행 □농    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신    협 □새 마 을 □우 체 국 □수    협 

지정 출금계좌번호 123-4567-890010 

예금주 주민번호 660101-1001100                                  (법인은 사업자번호 기재) 

예 금 주 명 홍 명 보 예금주 구분 □ 법인 □ 개인 

 
아래 약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 합니다. 
2012 년   1 월   1 일  
 

신청인    홍 길 동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동의란   홍 명 보         (거래인감)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예금주의 동의 필요. (*)날인 또는 서명은 출금통장의 거래날인, 서명 사용. 

 

CMS 출금이체 약관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
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
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
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
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
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
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
위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6. 출금이체신청(신규, 해지)은 해당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
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
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
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

우에도 적용합니다. 

위 임 장 (대리인이 신청시) 

  

대 

리 

인 

성   명 홍 길 수 

주민등록

번호 
690101-1001000 

신청인과

의관계 
가족 

  위 사람에게 CMS출금이체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합니다. 

 

               2012 년  1 월  1 일 

 

신청인 

(위임자) 
 홍 길 동 (인) 또는 서명 

 

구비 
서류 

예금주가 신청인 본인인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예금주가 신청인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증에 계약자와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청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홍 길동
印 
(인) 

홍 명보
印 
(인) 

홍 길동
印 
(인) 

(작성예) 신청인과 예금 주 가 다르 고 , 신청인을  대리하여 제3자가 신청서를  제출 하는  경우  


